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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were both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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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se systems and programs should consider employees’ experience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and workplace violenc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risk, and psy-
chosocial work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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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금 근

로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근로종사자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 호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건강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금 근로자는 

58.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 5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9.5%, 무급가족종사자 

38.7% 순이었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20). 

차별은 특정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정의하였을 때, 해당 구성

원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며(Krieger, 1999), 직장 차별은 부당한 대우를 통해 근

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건을 형성하는 행위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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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kechukwu, Souza, Davis, & Castro, 2014). 직장 폭력

이란 업무 관련 상황에서 학대, 위협, 공격받는 사건 등으로 인

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학대, 따돌림 및 성

희롱 등이 포함된다(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2). 

직장 차별이나 직장 폭력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나 주로 정신건강에 위협이 된다.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Cho, Park, Lee, Min, & Baek, 2016). 직장 폭력은 근로자에

게 강력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우울증, 불안장

애의 원인이 된다(Vartia, 2001). 직장 차별에 대해서는 전공의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우

울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데, 이를 해소하고자 음주나 흡연, 약물 등을 사용하게 되어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했다(Ogunsemi, 

Alebiosu, & Shorunmu, 2010).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폭

력은 다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Shin, 2018) 직장 차별이나 직장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노력과 함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것들의 건

강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직

장 차별이나 직장 폭력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직장 차

별이나 직장 폭력의 단일 건강 결과를 검증하거나(Ogunsemi 

et al., 2010; Vartia, 2001)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두 

변인의 상호 관련성을 보거나 두 변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를 대상

으로 우울증상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한 것을 사

용하여 우울증상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직장 차별이나 직장 폭력의 상호 관련성과 이것들이 우울증

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로자의 직장 차별, 직장 폭력과 우

울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의 관련성과 

이것들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 근로자의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 우울증상 정도를 

파악한다.

 한국 근로자의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 우울증상의 관련성

을 파악한다.

 한국 근로자의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로 산업안전보

건연구원으로부터 원시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근로환경조

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2006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현재 4

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을 16개 시 ․ 도로 나누어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접 면접

원이 방문하여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응답자인 

50,007명 중 군인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연구변수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 대상자는 제외

하여 21,902명을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변수 및 측정

1) 우울증상

우울증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도구인 WHO-5 Well- 

Being Index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2주간 ‘나

는 즐겁고 기분이 좋았다’ 등의 정서를 묻는 문항 5개에 대하여 

‘항상 그랬다(5점)’, ‘대부분 그랬다(4점)’, ‘절반 이상 그랬다(3

점)’, ‘절반 미만 그랬다(2점)’, ‘가끔 그랬다(1점)’, ‘그런 적 없

다(0점)’의 선택이 주어진다. 이 도구를 통해 0~25점으로 합산

된 점수는 13점 미만인 경우, 혹은 1개 문항이라도 ‘가끔 그랬

다(1점)’, ‘그런 적 없다(0점)’의 응답이 나온 경우 우울위험이 

높으므로(Krieger et al., 2014) 우울증상이 ‘있다’로 간주했으

며 그 외의 경우는 ‘없다’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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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차별

직장 차별은 연령, 인종 ․ 출신민족 ․ 피부색, 국적, 성, 종교, 

장애, 성적지향, 학벌, 출신 지역, 고용형태 차별로 파악하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를 

각각 질문하여 ‘있다/없다’로 응답한 조사문항을 활용하여 한 

가지 이상의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직장 차별을 경험

한 것으로 간주했다.

3) 직장 폭력

본 연구에서 직장 폭력은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신체적 폭력, 왕따, 괴롭힘, 성희롱을 포

함하였다.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 상사, 부하직원이나 고객으

로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관심,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한 경우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 왕따,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를 각각 질문

하여 ‘있다/없다’로 응답한 조사문항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질

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직장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

했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15~34세, 35~44세, 45~54

세, 55~64세, 65세 이상), 월수입(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학력(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

상), 회사규모(5인 미만, 5~49인, 50인 이상), 직종(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고용형태(정규직, 비

정규직), 주당 근로시간(35시간 미만, 35~51시간, 52시간 이

상), 비정형근무(없음, 있음), 현 직장 근무경력(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을 포함하였다. 

비정형 근무는 지난 1달 동안 밤 근무나 토요일 혹은 일요일 근

무가 월 4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5)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은 근로자가 근로환경에서 노출되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위험’, ‘생물 및 화학적 

위험’ 및 ‘환경적 위험’으로 세분하여 각 위험별로 세부 질문항

목이 주어지고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근무시간 절반 이상 노출

되는 지의 여부로 파악하였다. ‘인간공학적 위험’은 ①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 ②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

세, ③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④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노출여부, ⑤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시킴에 대한 노출로 파악하였다. ‘생물 및 화학적 위험’은 ① 연

기, 흄, 가루나 먼지 등의 흡입, ②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

생한 증기흡입, ③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함, ④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

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한 노출여부를 의미한다. ‘환경

적 위험’은 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

한 소음, ②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③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에의 노출여부로 파악하였다.

6)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은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지지, 직무

긴장으로 파악하였다. 이 중 일과 삶의 균형은 ‘일-생활 조화’, 

‘시간외근무’, ‘휴가재량’으로 측정하였다. ‘일-생활 조화’는 근

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적당한지에 대

해 ‘매우 적당하다’와 ‘적당하다’는 ‘만족’으로, ‘적당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적당하지 않다’는 ‘불만족’으로 파악하였다. 

‘시간외근무’는 지난 12개월 동안 업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

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

다. ‘휴가재량’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

을 처리하기 위해 한 두 시간을 할애하거나 받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쉬

움’으로,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어려움’으로 구분하

여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지에서 ‘동료의 지지’는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

고 지지하는 지에 대해 ‘항상 그렇다’를 100점으로, ‘전혀 그렇

지 않다’는 0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상사의 지지’는 ‘나

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지’, ‘업무 피드백’, ‘인격존중’, ‘갈등해결

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의사결정 참여격려’의 6개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각 100점으로, 아닌 경우 각 0점으로 환산

하여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하기 위해 6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긴장’은 Karasek의 직무긴장 모형(Job 

strain model)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Karasek, 1979). 총 7개

의 조 사항목을 사용하여 2개 영역 4개 지표(직무통제(자율성, 

결정권한), 직무요구(일의 강도, 심리적 부담))로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로 평균값을 구한 후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직무통제와 직무요구 모두 다 평균 이상이면 ‘적

극적 집단’, 직무통제는 평균 이상이고 직무요구가 평균 미만

이면 ‘저긴장 집단’, 직무통제는 평균 미만이며 직무요구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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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이상이면 ‘고긴장 집단’, 직무통제와 직무요구 모두 평균 미

만이면 ‘수동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개 영역 중 직무통제 영

역은 ‘자율성’과 ‘결정권한’ 지표로 측정하며 다음 5개의 문항에 

대하여 각각 1점이나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자율

성은 ① 일의 순서, ② 작업 방법, ③ 작업 속도/작업률 3개 문항

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을 때 1점씩 부여

한다. 결정권한은 ①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 지, ②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 2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를 1점으로 부여

하며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0

점으로 측정하였다. 직무요구 영역은 ‘일의 강도’와 ‘심리적 부

담’ 지표로 측정하며 다음 2개의 문항에 대하여 최대점수 100점

으로 환산되도록 산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일의 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상황이 업무에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은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에 대해 ‘근

무시간 내내’ 100점, ‘전혀 없음’ 0점으로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WIN Statistic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임금 근로자의 직장 차

별과 직장 폭력의 관련성과 직장 차별, 직장 폭력, 인구사회학

적 특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는 x2 test로 파악하였다.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모형

을 구축하였다. 모형 1은 직장 차별, 모형 2는 직장 폭력을 투입

하여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모형 3은 모

형1에, 모형 4는 모형 2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물리적 위험, 심

리 ․ 사회적 근로환경을 추가하여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도

를 파악하였다. 모형 5는 모형 4에 직장 차별을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각 모형에 대해 Hosmer-Lemeshow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관찰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적합한 모형으

로 판단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응답자 중 남자는 

52.3%, 여자는 47.7%였고 연령은 35~44세가 28.5%로 가장 많

았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8.4%,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51.0%였다. 회사규모는 5~49인이 52.0%, 직종은 사무종사자

가 24.0%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80.6%였

고 주당 근무시간은 35~51시간이 72.3%였으며 비정형근무는 

없음이 60.8%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은 3년 이상 10년 미만 근

무하는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다. 인간공학적 위험은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61.8%였으며 생

물 및 화학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의 경우 각각 12.1%, 20.1%를 

차지했다. 

심리 ․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일-생활 조화에 대해 만족은 

76.1%, 시간외 근무는 없음이 71.7%였으며 휴가재량은 어려

움이 54.7%를 차지했다. 동료의 지지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50.7%, 상사의 지지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59.6%였다. 직무긴

장은 저긴장 집단은 35.9%, 수동적 집단은 33.4%, 적극적 집단

이 15.0%, 고긴장 집단은 15.7%였다.

2. 직장 차별, 직장 폭력, 우울증상과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직장 차별과 폭력에 따른 직장 폭력과 우울증

상은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대상자 중 우울증상이 있는 경

우는 42.4%였고 직장 차별 경험률은 11.9%, 직장 폭력 경험률

은 6.8%였다. 직장 차별 경험이 있을 때 직장 폭력을 경험한 군

의 비율은 20.0%로, 직장 차별 경험이 없을 때 직장 폭력을 경

험한 군의 비율은 5.0%보다 4배 높았다(p<.001). 직장 차별 경

험이 있을 때 우울증상은 50.1%로 직장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나타난 우울증상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직장 폭력 경험이 있을 때 우울증상은 57.2%로 직장 폭력을 경

험하지 않은 군에선 나타난 우울증상 41.3%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001).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

우울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연령

(p<.001), 월수입(p<.001), 학력(p<.001), 회사규모(p<.001), 

직종(p<.001), 고용형태(p<.001), 주당 근무시간(p<.001), 비

정형근무(p<.001), 현 직장 근무경력(p=.002), 인간공학적 위

험(p=.001), 생물 및 화학적 위험(p<.001), 환경적 위험(p< 

.001), 일-생활 조화(p<.001), 시간외근무(p<.001), 휴가재량

(p<.001), 동료의 지지(p<.001), 상사의 지지(p<.001), 직무 

긴장(p<.001)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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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pressive Symptoms by Socio-demographic and Work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Depressive symptoms

Yes (%) No (%) x2 (p)

Total 21,902 (100.0) 42.4 57.6

Gender Male
Female

11,455
10,447

(52.3)
(47.7)

42.2
42.7

57.8
57.3

0.6
(.438)

Age (year) 15~34
35~44
45~54
55~64
≥65

5,877
6,243
5,643
2,838
1,301

(26.8)
(28.5)
(25.8)
(13.0)
(5.9)

36.9
41.1
43.9
47.8
55.6

63.1
58.9
56.1
52.2
44.4

208.9
(＜.001)

Income (10,000 won) ＜100
100~199
200~299
≥300

8,401
6,603
4,113
2,785

(38.4)
(30.1)
(18.8)
(12.7)

46.6
42.1
38.8
36.2

53.4
57.9
61.2
63.8

125.5
(＜.001)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over

2,374
8,349

11,179

(10.8)
(38.1)
(51.0)

55.7
46.1
36.9

44.3
53.9
63.1

359.7
(＜.001)

Company size ＜5
5~49
≥50

4,391
11,399
6,112

(20.0)
(52.0)
(27.9)

46.1
42.3
40.0

53.9
57.7
60.0

39.5
(＜.001)

Occupation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
Professionals,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workers
Sales workers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Elementary occupations

169
4,168
5,246
2,293
2,697

142
1,822
2,450
2,915

(0.8)
(19.0)
(24.0)
(10.5)
(12.3)
(0.6)
(8.3)
(11.2)
(13.3)

39.6
36.3
35.9
45.7
41.2
46.5
46.2
47.2
55.2

60.4
63.7
64.1
54.3
58.8
53.5
53.8
52.8
44.8

397.7
(＜.001)

Employment status Permanent
Temporary

17,645
4,257

(80.6)
(19.4)

40.8
49.1

59.2
50.9

96.8
(＜.001)

Weekly working 
hours

＜35
35~51
≥52

2,488
15,845
3,569

(11.4)
(72.3)
(16.3)

47.8
39.6
51.3

52.2
60.4
48.7

196.6
(＜.001)

Atypical work No
Yes

13,310
8,592

(60.8)
(39.2)

39.2
47.4

60.8
52.6

143.2
(＜.001)

Working period of 
present workplace
(year)

＜1
1~＜3
3~＜10
≥10

2,590
4,003
8,597
6,712

(11.8)
(18.3)
(39.3)
(30.6)

45.5
43.3
41.6
41.8

54.5
56.7
58.4
58.2

15.2
(.002)

Ergonomic risks Exposure less than half of working time
Exposure above half of working time

8,364
13,538

(38.2)
(61.8)

41.1
43.3

58.9
56.7

10.4
(.001)

Biological & 
chemical risks

Exposure less than half of working time
Exposure above half of working time

19,248
2,654

(87.9)
(12.1)

41.7
47.4

58.3
52.6

30.5
(＜.001)

Ambient risks Exposure less than half of working time
Exposure above half of working time

17,493
4,409

(79.9)
(20.1)

41.6
45.9

58.4
54.1

26.6
(＜.001)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6,674
5,228

(76.1)
(23.9)

39.6
51.4

60.4
48.6

227.0
(＜.001)



Vol. 29 No. 2, 2020 165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임금 근로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Table 1. Depressive Symptoms by Socio-demographic and Work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Depressive symptoms

Yes (%) No (%) x2 (p)

Overtime frequency Everyday
Once or twice a week
Once or twice a month
None

328
1,493
4,377

15,704

(1.5)
(6.8)
(20.0)
(71.7)

50.6
45.5
37.7
43.3

49.4
54.5
62.3
56.7

60.0
(＜.001)

Time off work for 
personal reasons

Ease
Difficulty

9,920
11,982

(45.3)
(54.7)

36.7
47.1

63.3
52.9

240.0
(＜.001)

Colleague support Low (below the average)
High (over the average)

10,806
11,096

(49.3)
(50.7)

47.1
37.9

52.9
62.1

193.0
(＜.001)

Supervisor support Low (below the average)
High (over the average)

8,850
13,052

(40.4)
(59.6)

51.5
36.3

48.5
63.7

500.5
(＜.001)

Job strain
　

Low strain
Passive
Active
High strain

7,857
7,323
3,290
3,432

(35.9)
(33.4)
(15.0)
(15.7)

38.5
49.0
37.7
41.8

61.5
51.0
62.3
58.2

209.5
　

(＜.001)
　

Table 2. Prevalence and Releva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orkplace Violence,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Categories n (%)
Workplace violence Depressive symptoms

Yes (%) No (%) x2 (p) Yes (%) No (%) x2 (p)

Total 21,902 (100.0) 42.4 57.6

Workplace 
discrimination

Yes
No

2,609
19,293

(11.9)
(88.1)

20.0
 5.0

80.0
95.0

807.7
(＜.001)

50.1
41.4

49.9
58.6

71.3
(＜.001)

Workplace 
violence

Yes
No

1,492
20,410

(6.8)
(93.2)

57.2
41.3

42.8
58.7

143.7
(＜.001)

이 중 우울증상이 50% 이상인 경우는 연령이 65세 이상, 학

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직종이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 일-생

활 조화가 불만족인 경우, 시간외 근무가 매일 있는 경우, 상사

의 지지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였다.

4.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모형을 조직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Model I에서 직장 차별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우울

증상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Model II에

서는 직장 폭력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우울증상이 1.90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Model III에서는 Model I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

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을 통제하였는데 우울증상에 대한 

직장 차별의 교차비가 1.42 (p<.001)에서 1.31 (p<.001)로 0.11 

감소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은 15~34세에 비해 모든 연령(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에서 우울증상이 높았으며(각각 p<.001) 

월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에 비해 100만원 미만(p=.025), 

100~199만원(p=.016)인 경우 우울증상이 높았다. 또한 학력

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중졸 이하(p<.001)나 고졸인 경

우(p=.040), 비정형근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p=.004) 

우울증상이 높았다. 물리적 위험에서는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

이 근무시간 절반 이상인 경우에 비해 절반 미만 일 경우 우울

증상이 높았다(p=.001).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모

든 요인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었는데, 일-생활 조화가 만족

인 경우에 비해 불만족인 경우 높았고(p<.001), 시간외 근무에

서는 없음에 비해 매일 있거나(p=.011)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경우(p<.001) 높았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있을 경우는 낮았다

(p<.001). 휴가재량은 쉬움에 비해 어려움이 높았고(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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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지지와 상사의 지지는 평균 이상에 비해 평균 미만인 경

우 우울증상이 높았다. 직무긴장 또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쳤

는데, 저긴장 집단에 비해 수동적 집단(p=.007), 적극적 집단

(p<.001)인 경우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Model IV에서는 Model II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

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을 통제하였는데 우울증상에 대한 

직장 폭력의 교차비가 1.90 (p<.001)에서 1.77 (p<.001)로 0.14 

감소하였다. 

한편 Model I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으로 투입 된 변수 중 우울증상에 영향

요인으로 드러난 변수는 Model IV에서도 변화 없이 그대로 영

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V에서 직장 차별을 투입한 Model V는 우울증상에 

대한 직장 폭력의 교차비가 1.77(p<.001)에서 1.69(p<.001)

로 감소했으며 직장 차별의 경우 Model IV에서 교차비가 1.31 

(p<.001)이었으나 Model V에서는 1.22(p<.001)로 감소하였

다(p<.001). 또한 Model I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으로 투입된 변수 중 우울증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가 Model V에서도 차

이가 없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근로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특

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

한 것이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우울증상 경험률 42.4%는 본 자료와 동

일한 우울증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유럽 전체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의 우울증상 경험률 26.0%보다 높은 수준이

다(Schütte et al., 2014). 국내에서는 제 3차 근로환경조사('10)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우울증상 경험률 

39.0%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ark, Han, Park, & 

Ryu, 2016),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Park 등이 수행한 선행연구는 3차 근로환경조사 응

답자 50,0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4차 근

로환경조사의 응답자 50,007명 중 군인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 

21,902명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우울증상 경험률

을 측정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경험한 직장 폭력을 살펴본 결과 

6.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율은 연구대상자와 직장 폭력에 

대한 정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

기가 쉽지 않다. 제 1차 근로환경조사('06)를 활용한 연구에서

는 직장 폭력률이 1.3%로 나타났으며(Choi et al., 2010) 제 3차 

근로환경조사('10)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직장 폭력률은 1.3%

로(Park et al., 2016) 제 4차 근로환경조사('14)를 활용한 본 연

구에서 분석된 직장 폭력률 6.8%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장 폭력을 업무수행 중 직장

동료, 상사, 부하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신

체적 폭력, 왕따,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

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과 함께 지난 1개월 동안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관심,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직장 폭력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직장 

폭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있을 경우

에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우울증상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차별과 폭력 중에서는 직장 폭력이 차별

보다 우울증상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한 군이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우는 20.0%로 차별 

경험이 없는 군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인 5.0%보다 4배 더 

높았다. 직장 차별에 노출될 경우 직장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우

가 차별 경험이 없는 군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보다 훨씬 높

았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함에 있

어 차별과 폭력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통합적

인 관점에서 차별과 폭력을 동시에 해소해나갈 조직문화 및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에 가장 큰 교차비를 나타낸 요인은 직

장 폭력으로 드러났다. 직장 폭력은 직장 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을 보정한 후에

도 직장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상 경험이 1.69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덴마크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관측된 직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이 우울

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Wieclaw 

et al., 2006).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가 있

는데,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 근무조건, 심리 ․ 사
회적 근로환경을 보정한 후에도 직장 폭력을 경험한 경우 우울

증상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Choi et al., 

2010). 오락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폭력에 노

출된 경험이 우울증의 유병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Byun, Youn, Jung-Choi, Cho, & Paek, 2009). 직장 폭

력이 우울증상을 일으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사업장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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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임금 근로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생하는 내부적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개선하

는 한편 외부 고객으로부터 근로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

자가 폭력에 노출될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 등의 중재를 제공하

여 폭력에 의한 피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직장 차별만을 변수로 투입한 Model I에서는 직장 차별에 

따른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1.42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을 모

두 보정한 Model V에서는 교차비가 1.22까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장 차별은 연령, 인종 ․ 출신민족 ․ 
피부색, 국적, 성, 종교, 장애, 성적지향,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차별을 당한 경우가 있는 지를 각각 질문하여 파악하였는

데, Model V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벌, 고

용형태를 보정하였으므로 Model I보다 Model V에서 직장 차

별의 교차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우울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

리적 위험,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에서는 15~34세보다 그 이상의 모든 연령, 월수입은 100

만원 미만과 100~199만원, 학력은 중졸 이하 및 고졸 근로자에

서 우울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제 3차 

근로환경조사('10)를 활용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Park et al., 2016). 또한 밤근무와 같은 비정형근무를 

하는 경우 우울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Choi et al., 2010).

물리적 위험과 관련하여 인간공학적 위험에 대한 노출이 근

무시간 절반 이상인 경우보다 절반 미만일 때 우울증상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인간공학적 위

험에 대한 노출과 우울증상의 관련성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

이 없으나 인간공학적 위험이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의 위험

도가 높아지며(Sul, Kang, Lee, & Kim, 2007) 이러한 근골격

계 증상에 의한 통증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등 근골격계 증

상과 우울증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Fritz & George, 2002). 기존 연구를 통하여 인간공학적 위험

에 대한 노출이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하여 우울증상에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

과가 나온 만큼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간공학적 위험에 대

한 노출시간과 우울증상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심리 ․ 사회적 근로환경 특성과 관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변수는 일-생활 조화, 시간외 근무, 휴가재량이 있었

는데 일-생활 조화가 불만족인 경우, 시간외 근무가 매일 있거

나 일주일에 한두 번인 경우, 휴가재량이 어려움인 경우 우울증

상이 증가하였다. 일-생활 조화, 시간외 근무, 휴가재량 변수 모

두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때 우울증

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

는 일과 삶의 균형이 불균형일 경우 우울을 초래한다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것이다(Pandu, Balu, & Porani, 2013). 구조방

정식모형을 설정한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옹호하는 조

직문화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

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oi, 

2019). 이는 주52시간 노동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조직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지와 상사의 지지가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우

울증상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결과는 국내에서 중소규모 제조

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Lee, & Cho, 2018)와 결

과가 일치한다. 또한 우울은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연구에서는 직

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ang, Kwon, & Cho, 2011). 사회적 지

지는 이러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

키거나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Komatsu, 

Kai, Nagamatsu, Suyama, & Sugamoto, 2010), 사업장에서

는 개인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조직문화보다 동료와 상사가 서

로를 지지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근로자들이 직무 스트레

스와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긴장에서는 저긴장 집단에 비해 수동적 집단과 적극적 

집단에서 교차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긴장 모형

(job strain model)에 의하면 직무요구는 그 자체로서 근로자

에게 해가 되지는 않으나 낮은 직무통제와 결합이 될 경우 직

무긴장을 야기하여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론적

으로 직무통제와 직무요구가 동일한 수준일 경우, 수동적 집

단과 적극적 집단은 동일한 스트레스 수준을 가진다(Karasek, 

1979). 본 연구에서 저긴장 집단에 비해 수동적 집단과 적극적 

집단에서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직무긴장 모

형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직무긴장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Lee et al., 

2011), Model V에서 수동적 집단(OR=1.14)과 적극적 집단

(OR=1.48)의 우울증상에 대한 교차비의 차가 0.34인 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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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상의 경우 직무긴장 모형(job strain model)과는 다른 결

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직무긴장 모형(job strain model)을 보완하

기 위한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기존 모형에 주

도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등 개인적 특성을 포함시킨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Totterdell, Wood, & Wall, 2006). 또한 직

무긴장 모형(job strain model)에서는 직무통제가 직무요구를 

완화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

내에서는 외향성이 낮은 군에서만 직무긴장 모형의 가정대로 

직무통제가 직무요구와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Yoo, 2007).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우울을 감소

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긴장 모형(job strain 

mode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근로환경조사는 단면 연구로서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우

울증상과 동시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를 확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 및 

우울증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우

울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또는 우울증상이 있는 직장 내 

근로자들이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렵다. 직장 폭력과 우울

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두 요인이 상승작용

을 하여 직장 폭력과 우울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므로(Byun et al., 2009) 직장 폭력이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종단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증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차별은 10문

항, 직장 폭력은 7문항을 활용하여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당한 경

험이 있을 경우 ‘있다’로 분류되게 된다. 이로 인해 경험의 정도

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항목 별 분

포와 각 항목이 미치는 영향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직장 

차별 혹은 직장 폭력의 정도와 응답한 문항에 따른 차이가 우울

증상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

료인 ‘제 4차 근로환경조사('14)’를 통해 국내 근로자들의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 및 우울증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

다는 것과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이 근로자의 우울증상을 야기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이 

근로자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건

강증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중재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은 근로자의 우울증상과 긴밀한 관계

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사업장, 지역사회 

및 국가에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우울이 기업의 생산성과도 연관되

어 있는 만큼,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조직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 차별과 직장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증

진을 계획함에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직장 차

별 및 직장 폭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 심리 ․ 사회

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근로자의 정신건

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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